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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
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<보도 내용 (SBS, 6. 7) >
◈ “혼인신고 미룰걸, 기회 날렸다” … 내 집 없는 부부들 한숨
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최고가점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3자녀
출산 필요 → 1자녀 가구는 후순위로 밀려 낙첨될 가능성

ㅇ 신혼부부 소득요건(맞벌이)이 미혼청년에 비해 엄격하고, 부부 중 혼인
전에 주택보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어 혼인신고 주저

□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⋅자녀 수에 따라 차등배점* 
(1~3점)을 

두어 혼인기간이 짧은 다자녀 가구 등 자산형성이 취약한 신혼부부를 

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.

   * 혼인기간 : 3년 이하(3점), 3년 초과~5년 이하(2점), 5년 초과~7년 이하(1점)    
자녀 수 : 3명 이상(3점), 2명(2점), 1명(1점) 

 ㅇ 다만, 소득, 거주기간⋅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항목을 추가 운영

(총 5개, 13점 만점) 중으로, 단순히 자녀 수와 혼인기간 만으로 당첨 

여부가 결정*되는 것은 아닙니다.

   * ’20.1~22.8월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배점은 평균 5.8점(13점 만점)으로 낮은 편

□ 또한, 신혼부부 소득요건(맞벌이, 월 911만원)은 미혼 청년(469만원)과 유사한 수준*

으로, 혼인여부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, 

   * (미혼 청년 x 2인) 소득기준은 월 938만원으로 맞벌이 신혼부부(월 911만원)와 비슷

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전 주택 보유이력과 무관하며 혼인신고일부터 

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□ 정부는 「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(‘22.10.26)」에 따라, 향후 5년간 

전체 물량의 약 53%(26.7만호)를 혼인가구(신혼부부, 생애최초)에게 공급하는 

등 혼인 및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계획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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